
■ 수산업법 시행규칙 [별지 제37호서식] 

  (앞쪽)

어업허가증
No. 000000000

        

          성명(명칭)

 어업의 종류
  허가번호

시ㆍ도지사

(시장ㆍ군수ㆍ구청장)
        발행일: 0000/00/00

직인

  허가기간: 0000/00/00부터 0000/00/00까지
 어선번호 
 0000000-0000000

86㎜×54㎜(PVC(비닐) 980.4g/㎡)

유의사항

1. 어업허가증은 위조방지용 코팅을 해야 합니다.

2. 일련번호는 "발급연도(두 자리) + 일련번호(일곱 자리)"로 합니다.

3. 두 종류 이상의 어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어업의 종류, 허가번호 및 허가권자의 직인을 각각 날인합니다.

4. 집적회로(IC) 칩에는 성명(명칭), 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, 어선번호, 어업허가사항 등을 등록합니다.

(뒤쪽)

※ 주의사항

 1. 지위승계신고: 「수산업법」 제45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

30일(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)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 

 2. 재허가 신청: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

기한까지 어업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. 

  가. 근해어업: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부터 5일 전까지

  나.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: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부터 3일 전까지

 ㆍ이 카드는 대한민국 근해ㆍ연해에서 조업하는 데에 필요한 허가사항을 수록하고 있습니다.

 ㆍ이 카드는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.

 ㆍ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카드가 훼손된 경우에는 관할 허가관청에서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 ㆍ이 카드를 습득하거나 카드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허가관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